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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종사업 종
과 Vs 간 과과 Vs 간 과

사업 등 신청사업 등 신청

납납

무무 필필 상식상식무무 필필 상식상식

※ 본 내 개정 등 하여 사실과 다 니다.



과

적 상사업

적 제사업

간 과 가 아닌
든 사업

없

간 과

전 1년 공 가가
4,800만원 미만 개 사업

업·제조업 · 매업· 동산매매업·
특정과 흥 사업·

동산 업·전문 격사업 등

포 제 없
간 과 포 하고

과 적 할

과과 Vs Vs 간 과간 과
격격



과 공 가액

납 액 매출 액-매 액

매 액에
한 공제

매 액X100%

계산
여

계산 가 원

과

공 가

공 가X업종 가가 X10%

매 액X업종 가가

함

간 과

※ 공 가액 가가 제 한 액 고 공 가는 가가 포함한 액 니다.

과과 Vs Vs 간 과간 과
과 산정과 산정



과과 Vs Vs 간 과간 과
가산가산

미등 가산 공 가액 X 1%

과 신고
실가산

공 가액 X 1%

계산
가산

각종 가산

무 매 ·매출 등 무

과

공 가 X 0.5%

공 가 X 1%

없 (협 무는 )

주고 는 계산 만
보 하 한 것

간 과

※ 공 가액 가가 제 한 액 고 공 가는 가가 포함한 액 니다.



확정신고만 함( 정고 없 )

과

납 무
제

정신고
제

없

① : 정신고 햐야함
② 개 : 정신고 무

제하여 무 전
과 간 납 약 ½
결정하여 고 함.
다만, 정신고 해야하거나
할 는 경

간 과

당해 과 간에 한 공 가가
1,200만원 미만 경
납 무 제함
다만, 고납 액 납 함

과과 Vs Vs 간 과간 과
타 무타 무



사업사업 등등 신청신청
절차( 가가 제 5조)

§ 사업 등 사업 다 하여야 함

- 사업 여러개 각각 사업 다 사업 등 하여야 함

§ 사업 시 한 날 20 내에 비 갖추어 할 무

민원 사실에 신청하여야 함. 단, 사업개시전에 신청가능함

- 사업 등 신청 는 사업 본 필 하여야 함

- 신청할 경 과 신 등 필히 참하여야 하 ,

사업 등 신청 에 사업 본 적사항 하고

필 하여야 함

- 2 상 사업 가 공동사업 하는 경 사업 등 신청 공동사업

1 하여 신청해야 함



1. 법인 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 1부
2. 법인등 부 등본 1부

* 담당 공 원의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출
3. 사본 1부
4. 임 차계약 사본 (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) 1부
5. 주주 또는 출자자명 1부
6. 사업허가·등록·신고필증 사본(해당 법인에 한함) 1부

- 허가(등록,신고) 에 등록하는 경우
: 허가(등록)신청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

7. 출자명 ( 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) 1부

사업 등 신청사업 등 신청
제출제출

개

1. 사업자등록신청 1부
2. 임 차계약 사본 (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)
3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 (해당 사업자)

- 허가(등록,신고) 에 등록하는 경우
4. : 허가(등록)신청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
4. 동업계약 (공동사업자인 경우)
5. 재외국민·외국인 입증 류

-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
- 국내에 통상 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: 납 리인 신고



사업사업 등등 신청신청
사업 등 정정신고

§ 상호 경하는

§ 사업 종 경하거나 새 사업 종 추가하는

§ 사업 전하는

§ 상 하여 사업 가 경 는

§ 공동사업 원 또는 출 경 는

§ 차계약 내 에 동 거나 상가건물 차한



사업 등 신청사업 등 신청
TIPTIP

§ 사업 시 하 전에 등 하는 것 좋다.

- 사업전 상 또는 시 등 하 계산 고 할 경

- 사업개시 전에 사업 등 신청하고 매 하는 경 에 하여 사업 등 호 신

주민등 호 하여 계산 가가 신고시 매출액에 매 시

담한 가가 공제 므 가가 담 그만큼 감 합니다.

§ 가가 과 사업과 사업 겸업할 는 가가 과

사업 등 합니다.

§ 사업 가 과 사업 추가 하고 사업 등 정정신고

제출한 에는 등 신청한 것 니다.

§ 주 판매 등 나 신고는 하 않아 니다.



납납
쇼핑 사업 종

§ 가가

가가 는 사업 가 업활동 하는 과정에 얻어 는 가가 ( )에 하여
내는 니다.

§ 종합 득

득 는 여러가 경제활동 하여 얻는 득에 하여 내는 니다.

§ 원천

각종 근 득 . 사업 득 등

§ 허

가가 =매출 액-매 액

득 액=연간총 액-필 경비



납납
종종 납납 한한

사업 신고·납 한 신고·납 할 내

가가 사업 1 정
1 확정
2 정
2 확정

4.1~4.25
7.1~7.25

10.1~10.25
1.1~1.25

1.1~3.31 사업실적
4.1~6.30 사업실적
7.1~9.30 사업실적

10.1~12.31 사업실적

개 사업
( ·간 )

1 확정
2 확정

7.1~7.25
1.1~1.25

1.1~6.30 사업실적
7.1~12.31 사업실적

※ 신규사업 , 환 등 전과 간 납 액 없는 사업 는 정
신고 하여야하 , 사업 , 조 환 생 , 총 납 는 정고

액납 정신고 하나 택할 니다. 

득 개 사업
(과 · )

확정신고 다 해5.1~5.31 1.1~12.31 연간 득 액

간 납(11.15 고 ) 11.1~11.30 간 납 액 1/2

특 비 과 흥 다 달 말 1개월 흥 식

투전 1개월 원

상 1개월 판매 액

가 제조업 등 1개월 제조 출가격

사업 현황신고 가가 가 는
개 사업

다 해 1.1~1.31 1.1~12.31 액

원천징
행상황신고

원천징 한 사업 사업 다 달 10 매월 원천징 한 액

납 7.10~1.10



납납
가가 득득 비비

’개

가산

• 가가 한내 미납시
:납 액 3전씩 계 가산

• 합계 미제출시 : 미제출 액 1%
• 무조사 정
• 무신고시 : 납 약 10%+
3전 가산 추가(무제한)

• 현 조사 가 경정 등

• 득 액 : 총 액-필 경비
• 무 사업
- 액 : ( 액*단 경비 )
- 액 : 주 경비-( 액*

경비 )
•종합과 주 채택
•1년단 득 과 (11월 간 납)
• 개 단 과
• 누 조

• 신고 실 가산 (20%)
• 무 가산 (10%)
: 신규 0.48억 미달 제

• 납 실 가산 (3/10,000)
• 조 제출 실 가산 (2%)

: 간편제
• 계산 가산 (1%),

빙 비 가산 (2%)
취 미제출(1%)

: 복식 무 한
• 원천징 실가산 (10%)

가가 득

• 간접
• 매출액 정한 가 납
• 든 화 역 공 에 과
• 전단계 액공제 적
• 과 , 간 과
• 에 정한 상 제 에 해

가가체 제
• 적 ( 출 등)



납납
가가가가

§ 가가 는 물건 하는 사람 담하는 니다.

§ 가가 는 사업 가 얻 에 내는 아닙니다.

§ 계산 는 든 사업 득 계산할 필 경비 빙 료 정

니다.

§ 가가 가 과 는 거래 할 에는 드시 게 계산 주고

아야 합니다.

§ 가가 는 6개월 단 하여 과 합니다.



납납
가가가가 신고 비신고 비

매출 에 한 비 매 에 한 비

• 매출, 매 계산

• 드사 행전 ( 액공제2%)

• 라 판매매출집계 ( )

• 현 판매 에 한 판매 보

• 출 팩킹 트

• 환매

• 타 매출 빙

• 계산

• 매 계산 (상 , 산, 타 등)

• 드매 전 (공제여 확 )

• (전 ,전화, 넷 등)

• 계산 ( 매 )

※ 매 액 공제여 확실하게



납납
계산계산

신 드 매출전 등 행하 다 과 같 혜택 니다.

• 신 드 매출전 등에 한 매출액 1%( 식, 업 하는 간 과 는 1.5%)
가가 에 공제(공제한 연간 500만원)하여 니다.

• 신 드 등에 한 매출액 가 에 하여는 득 담 여 니다.

• 매출액 전년 보다 130% 초과한 경 에는 가 액에 하여 가가

득 가 감 고 정 간 무조사가 제 니다.

신 드 매하 다 과 같 혜택 니다.

• 과 는 신 드 매출전 에 공 는 가가 액 하여
그 매 액 공제 니다.

• 든 사업 득 계산할 필 경비 빙 료 정 니다.

•근 는 연말정산시 득공제 니다.



납납
종합 득종합 득

과 액

1천만원 하 8%

1천만원초과~4천만원 하 17%

4천만원 초과~8천만원 하 28%

8천만원 초과 35%

§ ·비 하여야 합니다.

§ 득 는 누 니다.

§ 득 는 신고·납 하여야 합니다.

§ 득 는 액 미 납 해야 합니다.

§ 종합 득 납 액


